
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방향(금융위원회)

◇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PG사의 건전경영을 

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·감독장치 마련

1.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

 (별도관리 의무) 지급결제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·판매자 보호를 위해

미정산자금 전액(100%*)에 대한 별도관리(예치·신탁·지급보증) 의무 부과

    * EU, 영국, 중국 등 해외사례(100% 별도관리) 및 선불충전금 입법선례를 고려

ㅇ 신탁·지급보증시 운용범위를 안전자산으로 제한하며, 정산자금 

보호 조치내용을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

ㅇ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하여, 적절한 경과기간 부여*

    * 예시 :  (시행 후 1년) 60% → (2년) 80% → (3년) 100%

 (정산자금 법적 보호 강화) 정산자금에  대한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

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·담보제공, 제3자의 압류·상계를 금지

ㅇ PG사의 파산시에도 이용자·판매자의 정산대금이 안전하게 

보호될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도입

2.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(PG사) 관리·감독 강화

 (진입규제 강화)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를 상향*

    * (현행)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3억원 / 30억원 초과 10억원

 (감독 실효성 확보) 경영지도기준 및 별도관리의무 未준수시, ➊시정요구

→➋(미이행시)영업정지→ ➌(미이행시)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근거 마련*

    * 현재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감독수단이 없는 상황

 (자금유용, 대금 미지급시 제재·처벌) 별도관리 자산의 정산목적 외 사용

및 계약 등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시 제재·처벌근거 마련

☞ 정부안 발표 후 9월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국회 제출 추진



별첨  PG업 정의 명확화

□ PG업의 본질은 계속적·반복적으로 他人간의 대금결제를 대행하는 영업임 

ㅇ 그런데 현행 법상 PG업 정의*는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

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,

    * 전자금융거래법상 PG 정의 :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구입 또는 용역 이용에 

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

ㅇ 자기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정산을 해주는 

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할 필요

□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PG에 포함할 경우

ㅇ e커머스, 백화점, 프랜차이즈, 여객터미널, 화물차 지입업자, 인력

공급업자, 건설시공사, 고속도로 휴게소(키오스크) 등 경제활동 과정

에서 자금정산이 이루어지는 모든 분야를 포함하게 되는 문제 발생

ㅇ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금융규제*가 강제될 경우 과잉

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 발생

    * 경영건전성규제(자기자본, 유동성비율 준수 등), 보안규제(망분리, 데이터 백업, 

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 등) 준수 필요


